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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탑승객 사이  민사 법 계에  고찰

Investigation about legal(civil) relationships with a carrier and a passenger

범구*, 송병

국항공  항공운항 리 과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how each cases(recurrent cases) is to be classified and what 

each parties should prepare to solve their cases by civil law system and so on. We could 

find the increased volume (or quantity) of transportation by air recently and have to worry 

about the sky-rocketed cases of unfulfilled navigation management(aviation service) 

proportionately inevitably. So we knew that some cases of disputes are solved by 

unreasonable demand, unilateral concession or irrational decision without any logical or legal 

criterion, because both sides(passenger and carrier) do not recognize the situation correctly 

and have any preparation for the legal settlement. Therefore we should prepare the 

classification work and comprehend about the legal effect(fulfillment retardation of duty, 

fulfillment impossibility of duty and imperfect fulfillment in our civil law system) of each 

cases. We can grasp the legal relationship with a carrier and a passengers by the legal 

analysis more efficiently and save (or help) energy and time of concerned parties.

1.   

운송인인 항공사는“여객   장소  

이동”  약속 는 면에, 상 인 승객  이에 

 보 를 미리 지 다. 항공운송이라는“일

 ”  목  는 도 (都給)계약에 속

지만 민법상  도 계약에  규 이 용  

여지는 거  없 며, 운송과 여객운송에 해

는 상법상  규 이 용 다. 

그 지만, 운송계약  운송인에 해 독 ·

집단  체결  에, 약 (約款)  태

 운임 등에  운송계약 내용  일  

1) 운송인이 미리 해 놓고 있는 것이 보통이

다. 이  약  공   상법 규  용 

등  다루고자 는 것이 니며, 운송계약  당

사자들이“여객   장소  이동”이라

1) 합(附合)계약 – 계약  내  당사  에 하여 결

고, 상  계약 내  결 할  갖지 못함

     

는 채권  목  달  여 게 

지 못함  인 여 생 는   법  효

과를 검토 다, 

승객에  채권자인 항공사는 운임  지  

청구   있는 채권이 있다. 항공사는 (자신에게 

운송  청구   있는 채권자인) 승객에 여 

채 자  여러 가지 를 부담 며, 편 

자신(항공사)이 이행 는  실  여 

승객에게  구   있다2).

2.  본 

2.1 채 내용 면  분  

2.1.1 일

채권자이자 채 자인 승객과 채 자이자 채권자

인 항공사는 다  채권, 채 를 부담 다.

① 주  3)란, 특  채권 계에 있어  

2) 채 과 같 , 상 에 하여 강하게 하는 것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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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주  채권에 는 부(給付)4)

이다. 항공사에게는 승객 운송이 그리고 승객에게

는 운임 지 이 주  이다.

② 부  는 주   내용  게 

실  여 이에 는 , 지원, 주

  등  다해야 는 채 자  이다. 

컨  명 , 고지 , 자 ,  

, ,  등  보 , 채권자   

등이 이에 속 다. 항공사  입장에 는“장소  

이동”이라는 주   이행  여 이  

前, / 검   그리고 운항 , 과 

편리 이 보장 는 스 이행  등  부담

다. 그리고 승객  입장에 는 항공사가“장소  

이동”이라는 주  를 이행   있도 , 보

(boarding)  탑승 속  신속 게 진행 여 

항공사  시이 에 조   그리고 

운항 5)( 내, 외를 불 ) 이루어지는 승 원  

지시 내지 통  등에 조   등  부담 다.  

③ 보 (保護) 는 본래  부  달리, 

상  생명, 신체, 재산 는 타  법익  

침해 지  를 말 며, 법익침해에  

험  지, 보  즉 침해  통 여 

는 이다. 그 지만, (매우 희  생 이

지만) 명 인 험 이 상존 는 항공운송  

경우, 매매계약  경우처럼 보 를 주  

 명 게 구분 여 논 는 것  실 이지 

다고 단 는  장차 검토가 요 다.   

2.1.2 분

3) 특 한 채 계  본질  루는 한 , 채

행  결   

    들어, 매매 계에 있어  매도인에게는 재산권이

, 매 인에게는 지   

4) 채   행  (하는 행  또는 주는 행 )

5) 운항  시 시 에 하여는   

2.2 채 불이행 면  분

2.2.1 일

양당사자는 상 에 여 주   이행

를 부담 며, 그 지 못  채 불이행  경우

에는 민법에  법 효과가 생 다. 주  

 이행여부를  채 불이행(債務不履

行)  검토함이 원 이지만, 외  부  

 불이행이 주   불이행에 버 갈 

도  요  미를 가진다면 외가 인  

 있다.

채 불이행   다 과 같다.

첫째, 이행 에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 고 채

자가 그에게 책임 있는 사  인 여 이행  

지 써 이행 가 도과 는(지나는) 

인 이행지체(지연), 째, 채권 계  립 이

후 채 자  책임 있는 사  인 여 부가 불

가능 게 는 인 이행불능, 마지막  채

자에 여 극  이행행 가 행 여

나, 그 것이 채  내용에 른  이행이 

지 못 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 는 인 

불 이행이 있다. 

  

2.2.2 분

채권 계는 양 당사자 간  채권법  권리(주  

)  부   실  내용  는 법

계 , 부목  실  여 상 신

(相互信義)  실  다해야 는  계이

다. 

6) 보 /탑승수  등  항공사측  시 에 한, 승

객 측   수   

7) 도착 시각 , 15  내 도착  시도착 간주

진행

단계

주  
부  

보  

항공

사
승객

항공

사
승객

항공

사
승객

운임

지불
●

Table 1. 채무내용의 측면

시

이  

6)

● ● ●

운항 
● ● ● ●

시 

착

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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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불이행  효과 는 민법에 여 계약해

( 544조, 546조 등)  손해 상청구권  생

( 390조, 551조 등)  들  있다. 

그래  항공사  승객  부 목 (주  )

 실  여 부    보  이

행에도  다 여야 다. 

불법행  요건  효과 등에  검토는 별

도  다.

이 에 는 자주 등장 는 사 들  주  양 

당사자  권리, 를 검토 다.

Table 2. 채무불이행 분류의 측면

3. 항공사  권리(승객  )

3.1. 주   (운임지 )

3.1.1 내용

승객  주  , 운임  미리 지 여야 

다. 

3.1.2 효과

8)  지연  결항  비 량  야  경우  

말하 ,  경우 출  시각 , 60  초과하

 지연    

9) 수하  탁하고 신  탑승하지 않아  후 득

하게 회항시킨 경우, 폭탄 러 등  가 하여 항공  

수색하게 한 경우 등  

10) 뜨거운  내지 커피 등  공 비스 도 , 생한 화

상사고  경우 등

항공권  구입 지 니  승객  탑승   없

에 지 니 다. 

3.2. 부  

3.2.1 내용

승객  항공사에  채권자 “여객  

 장소  이동”이라는 부  실  

여 채 자  이행  청구   있지만, 자신 

역시 항공사  시이  이행   시 

보   탑승 속 등에  조  ‧ ( 운

항  여) 내에  승 원  지시에 복종  

11) 내지 구속 등이 존재 다.

냐 면 채권 계는 양 당사자 간  채권법  

권리(주  )  부   실  내용

 는 법 계 , 부목  실  여 

상 신  실  다해야 는  계이  

이다. 

자주 등장 는 사 는 첫째, 보 (boarding) 

/탑승 속 차  지연  항공  시이  

지연시킨 행 , 째, 운항 인 내에  갑

질12)(승 원 상  추행13), 지나  주행  

등 포함)행 를 통 여“여객   장소

 이동”  해 는 행  그리고 타인과 항공

권  꾸어 탑승  사 14), 만 탁 고 

자신  탑승 지  이  이  후 회항 게 

 경우  탑승 후 (下機) 겠다고 우 는 

경우 등이 있다. 이  같  에 여는 항공

사 승 원이 는“진상 승객 ”  참조

면 도움이  것이다.  

3.2.2 효과

부  만  불이행  이  계약  해

15)(解除)  는 없고16), 손해 상  청구만이 

가능함이 원 이지만, 외  부   

11) 약한 미  라는 에  채  별

12) “라   었다”라는  승 원  폭행한 사건 

13) 독  경우, 승 원  지시에 하는 경우에는 

25,000  , 승 원  폭행하는 경우에는 2  

하  징역형 가능  

14) 항공  꾸어 탑승한 승객에게 2,500 만 원  상결

 내 진 경우( 결 ) 

15) 계약  효   시  없었  상태  돌

리는 행

16)  2005.11.25. 2005다53725‧53712 등    

분 항공사 승객

이행지체 - 지연 운항8)

운항지연 야

( : 속지연,

未탑승 등)9)

이행불능 - 결항

불 이행

- 항공  추

락, 폭 , 자살

행

- 귀책사  있

는 회항 

-운항 스  

불 이행 10)



92 범구, 송병 2016 도 춘계 회

불이행이 주   불이행에 버 갈 도  

요  미를 가진다면 외가 인   있다. 

그래  운항 에 운송계약  해 여  

승객  (下機)시키는 경우가 종종 생 다.  

항공사가  시운항   스를 

내에  충분히 이행  여, 승객  조  

를 부담 며 그 지  승객들  상  

항공사는 권  내지 통 (지시) 등  권  행

사   있다. 

내에  난동 부린 승객  , 결 고 목

지에 도착  후 경찰에게 인도  사 도 있다.

  

3.3. 보  

3.3.1 내용

승객이 보  주체가 는 경우는 극히 

일 것  생각 다. 

승객  내에  입이 지 는 품17) 등에 

 조 를 다  가 인 며, 내

지를  승 원에게   그리고 다른 

승객과  싸움 등 민사, 사상  불법행  인

여 승 원 타 항공사 직원 는 다른 승객 

 생명 ‧ 신체 등  침해 지  를 부담

다. 

국  경우, 항공  상구 개  시도 는 

경우가 자주 생 여 항공사에게 고민거리를 

고 있다.

그리고 근래, 스마트폰 등  이용  항법장  

등  란행   원격폭  조 가능  등

이 고 있다.

3.3.2 효과

보  불이행  이  계약  해   

는 없 며 민법 2조 내지 390조에 근거 여 

손해 상  청구   있  뿐이다. 이는 주  

부   인  효과 는 별도  인

다. 

그러나 항공운송  특 상, 주   부  

 명  구별이 힘들 뿐 니라 주  

 보  엄격  구별도 실 이지 다고 

단 는 , 보   이  계약  

17) 근래 담   리튬 리 등  안  가 지

, 주  리튬 리  착한  탑재하

다가 간에 하 한 사 도 생

( 인)해 도 가능 도  논리 구 이 요

 것  보인다.        

4.  승객  권리(항공사  )

4.1 주   

4.1.1 내용

항공사는“여객   장소  이동”이라

는 채권  목  이행해야 며, 자신  귀책사

 주  를 다 지 못 여 채 불이행  

는 경우는 래  경우, 민사상  책임  부담

다. 

항공사가 자신  귀책사 에 여 ①“장소  

이동”이라는 부  이행행 가 보다 늦어

진 운항지연, ②“장소  이동”이라는 부  이

행행 인 운항   지 못  결항(缺航), ③ 

극 인 이행행 는 있었지만 채  내용에 좇

  이행이 이루어지지  경우인 불

이행18)( 를 들어, 상 인 상태에  운항

 감행 지만 자신  귀책사 에  항공  

추락, 폭 사고 는 회항 후 종국  운항  

포  경우 등)  경우  구분   있다. 

이  경우들  항공사 이 지른 불 이행

 인 사 일 것이다.

첫째,  행  는 사 직원  

실  이 엉뚱  행 에 탑재 는 경우 

내지 주인 없이 탑재   회항 는 사  

등이다. 이는 나 가 항공  러 등  

요소  작용   있다.

째, 거운 식 19) 내지 커 가 쏟 지는 

사고 역시 요  이다. 

째, 행  동체  틈  막는 고  킹  

고장  내 람이 외부  새어 나가는 상 

 내 조 장  고장 등  탑승객이 신

체 , 신  어 움  겪 도 했다.  

그리고 장 인 승객  상 “사고  생시, 

책임  지 겠다.”는 내용  각 를 징구 여 

탑승  주 게 는 경우 역시, 항공사  주

  불이행  범주에 속 다고 볼  있다.   

18) 운항지연  결항과 달리 극  운 행 는 재

        여 에 한  계

19) 라  에 어  쟁  진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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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효과

항공사는 채 불이행에 여, 민법이 인

는 손해 상 내지 계약해  인  책임  부담

다.  

4.2 부  

4.2.1 내용

항공사는“여객   장소  이동”이라

는 주   부 목  이행해야 다. 

그래  항공사에게는 주   이행  

여, 검불량/ 체불량에  이 지연  

20)  운항 보 공  適時실시 등  

내 스 공 등  부  가 인  것이

다. 고장 난 등 이  인  손해 상 사건21), 역

시 이 범주에 해당  것이다. 

이싱(de-icing)   지  경우 

 통신장  결함  견 지 못  항공사  

책임이  사 가 있다.

4.2.2 내 송

운항지연22)  겪  승객  상당 는  

시  내 송  듣지 못 다고 불평 다. 

내 송   운항 보  달   

요  권리이며,  시 에 달 지 니

면 그 미가 없는 권리라  것이다(  

채 ).

송  1차 책임자는 객실사 장, 2차 책임

자는 송 를 지   승 원이다. 그리고 

만일 2인 이상  요구 는 경우에는, 자격이 높  

승 원  임승 원   지명 다.

지연 송  출  시각  5분 경과  시 에 

 실시 며, 이후 매 10 분마다 실시 여야 

다.

임 차  미  인  내 송  부실 내

지 미실시 등 “주   이행  시에 실

20) 사  책 과도 연결 가능. 샌프란시스 에  착

    사고  킨 아시아  항공 B777-200  경우, 사

   고 피해 들  “사고항공   못 치 었거  

량 어  사들에게 도  하   경고하

지 못했다”는  사  책  추  

21) 미  에  생한 사건  수 천  보상 았

22) 평균도착 시   평균 지연시간  등  산   

  없는 시 에 채권자에게 그 사실  명

해야 는 부  ”  인 사 일 

것이다.

4.2.3  효과

부   불이행 사실만  계약  해

  는 없 며, 손해 상 청구만이 가능함이 원

이지만, 외  부   불이행이 주

  불이행에 버 갈 도  요  미

를 가진다면 외가 인   있다. 그러나 항공

사  부   불이행  말미  승객 

에  계약  해  상황  상상  힘들어 

보인다.        

4.3 보  

4.3.1 내용

항공사는“여객   장소  이동”이라

는 주   부를 이행해야 다. 이 에

는 주   별도  승객  생명, 신체 등  

보 를  보 를 논 고 있지만, 매매계

약 등과 달리 주   보  명  구

분이 어 운 항공운송  경우에는 새 운 에

 검토가 요  것  보인다. 

항공사는 출  , 검불량/ 체불량 등에 

 운항사고  등  통 여, 채권자인 승객  

생명‧신체를 보  가 있다. 다만, 부  

 에 해당 는  불이행과는 양 , 

질 인 차이가 있 에 명  구분이 어 다는 

계가 있다.  

 몇 가지 사 를 소개 다.

첫째, 엔진경고  작동 후에도  시간  계

속 운항  경우, 째, 당해 공운항  험  

주는 노탐(NOTAM)23)  시 고 우크라이

나 상공 운항 , 격추당 여 량  인명 해를 

야  말 이시  항공17편, 째, 신병  증

상  자살 행  에 많  인명  살상  조

종사를 사 에 견, 조 를 취 지 못  항

공사24) 역시 자신에게 부과  보 를 다 지 

못  것이다. 조종사에  자살 행  조종사에 

23) notice to airmen 항공 시 , 항공 업 , 항공 식 또는 

항공  항행 한 애에 한 사항  항공  운

항 리 에게 신 하게 통보할 내

24) 독  사고 (2015.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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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  러  간주 어도 좋  듯 다.

탑승객이 충 입  짐이 떨어  다른 승객이 

부상  경우에도 역시, 보  결여부가 

 것이다. 

그리고 칸  이상 상  추락  키 

항공  사 , 칸  이 분리 어 불시착  

나이티드 항공  사   ETOPS 인증25)  

지  부 격 항공 를 입  리칸 항공

 사  등도 이에 해당  것이다.     

그리고 운항  생  자(임산부, 간질/

작 자 등)에  신속  처  미이행, 

승객 사이  싸움  만취  승객  난동 임 

등  상황  생  다른 승객  생명‧신

체에 침해가 생 지 도  보  가 있

다. 2002  4월 15일 해공항에  추락  국

국 항공129편  경우, 국어 내 송이 실시

지   큰 인명손실( 국인 탑승객)이 

생 는데 이 역시 보  불이행이라고 생

각 다.

만일 자  생에도 불구 고 사  탑

승여부를 인 는 노  지 다면  

소지가 있다.

4.3.2 효과 

보  불이행  이  계약  해   

는 없 이 원 이지만, 항공운송계약  특 상 주

  보  구별이 어 에 보

 이  ( 라도) 계약  해 를 

인   있도  논리 인 검토가 요  시

이다.

5. 결

항공운송  양, 거리  탑승객과 동량 등  

약 인 증가  목 만  장 를 보이고 있

다. 

25) Extended-range Twin-engine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s, 

   2개 엔진  달린 항공 가 엔진 하  고 , 지 

엔진 하 만  운항할 수 는 시간  각 항공 별  

비상 착  상 공항  1시간, 3시간 또는 특  

시간 상 거리가 어  어도 운항  할 수 는  

도

이에 라 상 인 운항 사   분쟁 역시 

자연  증가 고 있다.

그러나 과거  분쟁  법이  등에  논리

 해결 법이 니고, ① 승객  지함 는 

나약함 등에 인  불가  침  내지 “떼쓰

는 행 ”(민법 393조 참조)그리고 ② 항공사 

  에  양보 내지“못들  척”

등  결 이 도출 어 다. 

그  인 여 분쟁  해결 법   손해

상  산  등이 도외시 어 다.  

이에 항공사  승객 사이  민사상  법 계

를 명 게 리 고, 이를  논리 인 해

결책  도출    많  고민이 계속 어지

 희망 다.

불가 게 생  법  분쟁  논리 인 해결

책  립여부가 장 는 항공산업  번창여

부를 결  것  보인다. 




